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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선행문헌의개시의무란, 특허출원시에출원에관계된자
인 발명자, 출원인 등이 출원특허와 관련된 선행기술문헌
을 특허청에 개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되어져오고 있으나 현재 우
리나라에는도입되지않았다.  본 에서는선행문헌의개
시의무제도에 대한 각국의 현황과 본 제도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고자한다.

Ⅱ. 본론

1. 각국의 선행문헌 개시의무 현황

가. 미국의 정보개시의무(Duty to Disclose)

미국에서정보개시의무는연방성문법상에명문규정이존
재하지 않고, 연방행정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s)인37C.F.R 1.56, 1.97 및 1.98에규정되어있
다.  청구된 발명의 특허성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기재한
정보개시진술서(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
IDS) 1)의제출을의무지우는규칙인37CFR 1.56항은1977
년규칙개정에의해제정되었다.  1977년이전에는특허청
의 출원절차 중에 사기적 행위(fraud)가 있던 경우, 「특허
취득의불가」라는보다추상적인성실및정직의무로규정
되었었다.

연방행정규칙에의한정보개시의무란「특허출원및심사
과정에서 특허를 받고자하는 자는 정직(Candor), 신의
(Good Faith) 및 개시의무를 부담하며, 당해 출원발명의
특허성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한다」2)

이다.  상기규정에서특허를받고자하는자, 즉정보개시의
무가 있는 자의 규명과 특허성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
보, 즉제출정보에대해알아볼것이며 IDS의제출시기및
보조방법에대해서알아보고자한다.

⑴개시의무가있는자

개시의무는 출원 혹은 출원과정에 관계된 자3) 로서 발명
자, 출원대리인및출원의준비및출원과정에본질적으로
관계된모든자에부가된다.  대리인은미국내의현지대리
인뿐만아니라관련출원의해외현지대리인도포함하고
있다.4) 출원의 준비 및 과정에 본질적으로 관계된 모든 자
에는기업에양도된발명이라면, 지적재산부서의담당자까
지도 포함되나 타자수나 서기와 같은 보조자는 포함되지
않고있다.5)

⑵제출정보

특허성에관련된자료로서알고있는모든정보를개시해
야한다.6) 출원당시에알고있었던정보와출원과정에서알
게된모든정보를정보개시의무에의해제출하여야한다.
각과정별개시해야되는중요한정보의예시는다음과같
다.

특허문서전자화팀

최 우 순

선행문헌개시의무제도에관하여

1) 정보개시진술서 : 출원시나출원절차중에발명에중요한정보를기재하는진술서
2) 37 CFR 1.56, MPEP 2000.609
3) CFR 1.56 (c), MPEP 2001.01
4) Gemveto Jewelry Co. v. Lambert Bros., 542 F.Supp. 933, 216 USPQ 976 “iS.D.N.Y. 1982”j
외국대리인이 자국특허청에서 인용한 문헌을 동일 특허의 미국출원에 대하여 미국대리인이나 미국특허청에 개시하지 않았던 케이스로 정보개시의무 위반으로
인정된판례

5) 國際活動センタ一, 米國 特許出願手におけるIDSについて, 2004
6) 37 CFR 1.56(a), MPEP 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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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혹의 원칙(rule of doubt) 11)

어떠한정보가특허청에개시해야할지에대하여혹은정
보공개진술서내에인용된정보가발명의특허성에관련된
자료인지의여부에대하여결정을내릴때에는「의혹의원
칙(rule of doubt)」이적용된다고권고하고있다.  「의혹의
원칙」은출원서를준비하는대리인은특정발명의특허성에
향을주지않는정보라고믿지않을때에도대리인은특

허청이 그러한 판단을 하도록 하게 해야 하는 의미이다.12)

제기될수있는상황의예시는다음과같다.
- 비유사 기술 : 심사관은 특정의 참고자료가 유사한
지또는비유사한지의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 선행기술 또는 비선행기술 : 참고자료의 출판일이
우선권이 청구된 외국출원 또는 최초출원의 출원일
후 일지라도 참고자료는 특허청에 제출되어야 한
다.13)

- 판매, 널리 알려진 사실 또는 실험적 이용 : 특정행
위가“공중사용”또는“판매”에 사용되었는지의 여
부 또는 실험적 이용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결론을 심사관이 스스로 내릴 수 있게
관련된사실과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⑶제출형식 14)

출원인은 정보개시의무를 이행하고자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서류는인용문헌들의리스트, 문헌의사본, 요약설명
문및외국어문헌의번역문등이있다.

- 인용문헌들의리스트 15)

그림 1, 2는 정보개시진술서인 PTO-1449양식에인용문
헌을 미국특허, 외국특허 및 비특허문헌자료로 나누고 기
재하게 되어있다.  인용문헌이 미국특허일 경우에는 특허
권자, 특허번호및등록일등을기재하고, 외국특허일경우
에는국가, 문서번호및발행일등을기재하며, 비특허문헌
자료는 저자, 제목, 관련된 페이지, 발행일자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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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rmour & Co. v. Swift X Co., 466 F.2d 767, 779, 175 USPQ 70, 79 (7th Cir. 1972)
계속중인다른미국출원에관한정보가당해출원의특허성에중요한정보라면이를제출해야한다.

8) Gemveto Jewelry Co. v. Lambert Bros., Inc., 542 F. Supp. 933. 216 USPQ 976 (S.D. N.Y. 1982)
관련외국출원에 대해서 해당나라의 특허청에서 인용된 선행기술을 미국특허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정보개시의무를 위반한 사항임으로 특허거절 혹은 등록되었
더라도무효될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9) 특허가 추구하는주제가소송과관련된경수, 소송이있다는사실과소송에서나온중요한정보를특허청에제출하여야한다.
10) 계속중인다른미국출원의인용자료는다른출원의특허성에중요하다면, 이를 제출해야한다.
11) MPEP §2001(10) (1989)
When in doubt, it is desirable and safest to submit information.  Even though the attorney, agent, or applicant does not consider it necessarily
material, someone else may see it differently and embarrassing questions can be avoided.... In short, the questions of relevancy in close cases,
should be left to the examiner and not the applicant.

12) 미국 특허출원서쓰는방법 (    지재권 연구회-주종호역)
13) This does not apply in the situation of divisional and continuation applications, since the specifications of the parent and subsequent application

are supposed to be identical.
14) 미국특허법-제도와실무 (한빛지적소유권센터-이해 저)
15) 37 CFR 1.98 (b)

출원당시에알고있었던정보 출원과정에서알게된모든정보

표1 ) 출원당시 및 출원과정에서의 개시되는 중요정보의 예시

▶선행특허
▶간행물
▶사용및판매또는타인의선행발명
▶동시에계류중인다른특허출원 7) 등

▶ 관련외국출원 8)

▶ 관련 소송 9)

▶ 계속중인다른미국출원과관련된정보 10) 

▶ 전시회
▶동료나경쟁자와의대화등

그림 1) PTO-1449양식(미국특허 및 외국특허 인용자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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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의사본 16)

정보개시진술서에는 미국특허, 외국 특허 및 비특허문헌
자료등의리스팅된정보의사본또는적어도관련된일부
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예외사항으로는선출원에기초
한후출원인경우선출원에서인용혹은제출된문헌의사
본을 제출하는 경우와 둘이상의 특허나 비특허문헌자료가
실질적으로중복된경우에는문헌의사본을제출할필요가
없다.

- 요약설명문 17)

어이외의 언어로 된 특허나 비특허문헌자료에 대해서
는 출원발명과의 관련성에 관한 요약문(concise
explanation of relevance)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예
외사항으로는외국어로된문헌에대한 어번역문의제출
혹은 대응되는 어로 된 출원이 IDS로 제출되는 경우와
미국출원에 대응하는 외국출원에 대해 외국특허청에서 인
용한외국어문헌인경우에는요약문을제출할필요가없다.

- 외국어문헌의번역문
외국어로된특허나간행물의관련부분은출원인이해당

부분에 대한 번역문을 입수한 경우 이를 제출해야한다.18)

외국어문헌 번역본이 없는 한 문헌 전체를 어로 번역할
필요가 없으며 요약서 정도로 번역하여 제출가능 하지만,
주의할점은인용문헌과출원발명과의관련성에대한부분
을정확히번역해야한다는점이다.19)

- 제출시기20)

정보개시진술서의제출시기는37 CFR규정에의해4가지
가있다. 

( 4 ) 개시를위한보조방법 24)

효율적인정보개시진술서의제출을위한보조방법으로는

그림2 ) PTO-1449양식(비특허문헌 인용자료 기재)

16) 37 CFR 1.98 (a)(2)
17) 37 CFR 1.98 (a)(3)
18) 34 CFR 1.98 (c)
19) Semiconductor Energy Laboratory v. Samsung Electronics

사건개요
원고인반도체에너지연구소(SEL)가 절연게이트형반도체장치라는특허를미국출원절차과정에서정보개시의무로 90건의인용문헌을동시에제출
해당인용문헌중에캐논사의문헌이본원특허클레임과동일한구조의 TFT가 개시되었지만중요부분이 문으로번역되지않았음

판결
1심 : 부분번역에서캐논사의문헌의기술적특징을기재하지않고, 오해를초래할정도의

불완전한것으로서, 원고 SEL은 PTO를 기만하 다고인정하여, 해당 특허는집행불능
(Unenforceable)이라 함

CAFC :1심 판결을전면적으로지지
20) 37 CFR 1.97 & 1.17 fee
21) 37 CFR 1.97 (b)
22) 37 CFR 1.97 (c)
23) 단지, 이때에 등록을철회하고 37 CFR 1.53(b) 또는 (d)규정에 따라계속출원을하여 IDS제출 가능
24) 미국 특허출원서쓰는방법 (   지재권 연구회-주종호역)

해당기간설명기간 부가의무사항

표2 ) 정보개시진술서의 제출시기

▶ 미국출원일(PCT국내단계진입일) 
으로부터 3개월이내와첫 OA이전중
늦은때까지 21) 

▶ 기간 (1)이 지나고, 최종 OA통지
또는허여통지중빠른때까지 22)

▶ 기간 (2)가 지나고, 등록료
납부전까지

▶기간 (3)이 지나고, 특허등록때까지 ▶정보개시진술서의제출이
불가능함 23)

▶ 37 CFR 1.97(e)규정의 진술서
및 IDS의 고려를요청하는
신청서를제출하고신청료
납부해야함

▶ 37 CFR 1.97(e)규정의
진술서를제출하거나 37 CFR 
1.17(p) 규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함

▶별도의수수료나진술서를
요하지않음기간(1)

기간(2)

기간(3)

기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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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리인이 출원인에게 해당
출원에대한주요질문서의사용과대리인이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유용할 것이
다.  출원인에게 질문하는 주요사항으로는 발명의 기초나
시발이 된 선행기술, 있을 수 있는 공연사용 및 판매 선행
공개자료, 특허 등이 있다.  대리인은 정보개시를 위한 중
요한정보의확인에각별한노력을기울여야하며, 다음의
체크리스트는그주요한예시이다.

나. 일본의 선행기술문헌 정보개시제도

특허출원 및 심사청구의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신속한심사의필요성또한높아지고있다.  이러한시점에
서출원인에의해기재된선행기술문헌정보는신속한심사
에기여및특허와선행기술과의관계의정확한평가를할
수 있으므로 권리의 안정화에도 이바지하게 될 거라는 효
과를기대하여2002년 7월 31일선행기술문헌정보개시제
도를도입하 다.25)

미국의정보개시의무는특허출원관계인에대한성실의무
를강조한반면에일본의선행기술문헌정보개시제도는신
속하고 안정된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그 차이
점이 나타난다.  출원인의 불성실한 선행기술문헌의 정보
개시로 인하여 일본에서는 무효이유26) 가 되지 않으며, 특

허출원이후에선행문헌의기재는의무사항이아닌점이그
대표적인예가될것이다. 이하에서는2002년 9월 1일부로
시행된 일본의 선행기술문헌 정보개시제도에 대하여 간략
하게알아보고자한다.

⑴개시의무가있는자

특허법36조제4항2호에서「문헌공지발명가운데, 특허
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특허출원할 때에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발명에관련된발명을알고있는경우에는그관련된
발명이기재된간행물의명칭, 그 외의문헌공지발명에관
한정보의소재를발명의상세한설명에기재한다」라고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개시의무가 있는 자는 특허를
받으려고하는자, 즉출원인을의미한다.  
출원인은통상스스로가특허를받으려고하는발명에대

해 발명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출원인이다수인경우에는출원인개개인에게
정보개시의의무가있다.

⑵제출정보

- 문헌공지발명일것
특허법 36조 제 4항 2호에규정된「문헌공지발명」
이란, 특허출원내또는해외에있어반포된간행물에
기재된발명또는전기통신회선을통해서공중에이
용가능해진발명27) 이며, 공연연히알려진발명28) 및
공연실시된발명29) 은포함되지않는다.
- 특허를받으려고하는발명에관련된발명일것
특허법36조제4항2호에는「그발명에관련하는문
헌 공지 발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그 발명」이란,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발명으로 즉
「청구항과관련되는발명」을의미한다.  그러므로청
구항과 관련되는 모든 선행기술 문헌정보를 기재하
여야한다.
- 특허를받으려고하는자가알고있는발명일것
특허법 36조제 4항 2호에는「특허를받으려고하는
자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출원
인이알고있는발명으로는다음과같다.
출원인이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발명의 연구개발

특 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크리스트

표3 ) 체크리스트의 예시

▶발명자에게알려진기타의서류

▶사무실내 검토, 현장방문, 회의 등에 의해 발명자 또는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얻어진정보

▶특허성조사와 침해, 현행기술, 신규성, 선행기술을 포함한 기술에서 어떤 자

료조사에의해발견된참고자료

▶최초출원서와연속출원서를포함하고있는미국출원서에언급된참고자료

▶관련된외국출원서에인용된참고자료

▶관련된외국출원서출판

▶최초출원서, 해당 연속출원서및특허를포함한미국출원서또는특허

▶발명에관계되는상업적행위

▶ 35 U.S.C. §102(f)와 §102(g)의 규정에따라선행기술로생각될수있는정보

▶관련된소송으로부터정보

▶어떤특허를모방한청구범위에관한정보

25) 최용묵, “특허출원명세서의선행기술문헌정보기재의무화와그활용에관한경제적연구”(홍익대:석사논문, 2003), p. 85.
26) 특허법 제 123조 제 1항
27) 제 29조 제 1항 3호
28) 제 29조 제 1항 1호
29) 제 29조 제 1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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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나출원단계에서행한선행기술조사에서얻은
발명
출원인이출원전에발표한논문등의저작물에기
재된발명
출원인인출원한선행특허출원의명세서특히청
구의범위또는도면에기재된발명

- 특허출원할때에알고있는발명일것
특허법 36조제 4항 2호에는「특허를받으려고하는
자가 특허출원 때에 알고 있는 것」규정하고 있으므
로, 출원인은특허출원때에알고있는문헌공지발
명을기재해야한다.  다만, 특허출원이후에알게된
문헌공지 발명에 대해 추가기재를 요구하지는 않는
다.

⑶제출형식

특허법36조제4항2호에서「관련된발명이기재된간행
물의 명칭, 그 외의 문헌공지발명에 관한 정보의 소재」로
규정되어문헌공지발명이기재된간행물및전기통신회선
을통해얻을수있는기술정보그외의정보에대한서지
적사항이다.  따라서문헌전체를제출할필요없이서지적
사항을기재하면정보개시요건을충족한다.  

⑷제출시기

선행기술문헌의제출시기는상기에서언급한것과같이
특허출원할 때이다.  특허출원이후에 알게 된 관련문헌의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출원인이 문헌 공지 발명이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보정에 의해 명세서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지,
보정에의한선행기술문헌의추가기재에서명세서에신규
사항이추가되어서는안된다.

⑸선행기술문헌정보개시요건의판단

심사관은선행기술문헌정보가적절히기재되고있는지
에 대하여 제 36조 제 4항 2호의 선행기술 문헌정보개시
요건에대한판단을실시한다.  심사관은정보개시요건이
충족하지않다고인정될때는해당요건위반의통지를할
수있다.30) 다음은선행기술문헌정보개시요건에위반되는
대표적인경우를나타낸것이다.

- 선행기술문헌정보가기재되지않은경우에그이유
가전혀기재되지않은경우

-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종래 기술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종래 기술
에 대응하는 선행기술문헌 정보가 기재되지 않고,
또한그이유도기재되지않은경우

- 특허를받으려고하는발명에관련되지않는문헌공
지 발명에 관한 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발명
에관련되는문헌공지발명을출원시에출원인이알
고있을개연성이높다고인정될경우

한편출원인은제48조7항의통지에대하여보정에의한
선행기술 문헌정보를 추가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다.  선행기술문헌정보를추가하는보정을할때에는문헌
공지 발명의 내용 및 출원발명과 문헌공지 발명과의 일치
점 및 차이점등에 관하여 설명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특허법제48조7항에의한위반
의 통지에 대하여 출원이 여전히 해당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경우에거절당한다.31)

다. 독일의 선행기술 의무화

독일특허법124조32) 에「특허청，특허법원및연방사법
재판소로의 절차에 있어, 당사자는 사실문제에 관한 자신
의주장을충분히또한성실하게표명하지않으면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출원인으로 하여금 신의성실 의무를

그림3 ) 선행기술문헌 기재형식

30) 특허법 제 48조 7항
31) 특허법 제 49조 5항
32) §124. - In proceedings before the Patent Office, the Patent Court and the Federal Court of Justice, the parties shall make their statements on

questions of fact fully and truth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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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하고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 5조33) 에는 명세서의 기재요건으로

출원인이알고있는문헌개시에대하여발명및그특허성
을이해하기위해고려대상으로되고, 출원인이알고있는
기술수준을 개시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다.  또한, 독일
특허법제 34조 8항34) 에「출원인은특허청의요구에따라
알고 있는 모든 종래기술을 완전하면서 성실하게 발명의
상세한설명에기재하지않으면안된다.」라고규정하여선
행문헌개시의무를출원인에게부가하고있다.
상기조항의위반시에는특허법제42조35) 에의해심사과

는 출원인에 대하여 하자를 일정한 기간 내에 제거하도록
요청한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제대로 제
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과는 출원을 거절한다」36) 라고
규정하고있다.
선행기술 개시의무가 법제화 되어 개시의무 위반시에는

거절이유가 된다고 하지만, 본 조항에 근거하여 특허청이
선행기술의추가를요구한적이거의없고, 선행기술개시
의무위반으로인한거정사정이행해지고있지않는실정이
다.  이러한의미에서제34조8항은출원인의자주적인개
시를촉구하는하는것으로추정한다.  
외국 특허청의 심사단계로서의 거절이유통지에 인용된

문헌을개시하는것을의무화하는것이과거에있었다.  이
러한 사항은 대량의 정보 제출로 인하여 심사업무의 막대
한지장을줌으로서현행규정과같이「요구가이루어진경
우만」으로한정되었다.  

2. 선행문헌 개시의무의 효과

가. 강화된 특허권 형성의 효과

출원인이 가지는 선행문헌을 출원시에 적극적으로 개시

하게 함으로서, 선행문헌에 의하여 불필요한 출원을 방지
할수있다.  또한, 심사의과정에서고려된선행기술에의
하여 사후적으로 무효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으므로선행문헌개시의무에의하여강화된특허권을형
성할수있을것이다.
대표적인예로써, 그림4는 1999년출원된일본특허를중

심으로선행문헌이개시된특허출원과개시되지않은특허
출원간(비개시 특허출원)에 등록율 및 거절율을 나타낸 그
림이다. 전체의 42%가 선행문헌을 개시하여 특허출원을
하 는데, 등록특허중47%와 29조 1,2항즉신규성및진
보성에 의해 거절당한 특허 중 38%가 선행문헌이 개시된
특허출원이었다.  이는 개시되지 않은 특허출원에 비하여
등록율은높고, 신규성및진보성에의해거절당하는비율
은 낮으므로 출원인의 의한 적극적인 선행문헌의 개시는
특허권을강화시킨다고간주할수있다.  

나. 심사기간의 단축효과

선행기술문헌정보는특허를받으려고하는발명이출원
시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어떠한 기술상의 의의를 가지는
지, 어떠한기술적공헌을가져왔는지를파악해특허를받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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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Section 5 Description
(1) The description according to Section 35(1) sentence 3, No. 3 of the Patent Law shall first state the title of the invention as appearing in the

request.
(2) The description shall further:

1. specify the technical field to which the invention relates unless it results from the claims or the indications concerning the state of the art;
2. the state of the art known to the applicant which may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invention and its protectability
by indicating the sources known to the applicant(중략)

34) §34.-(8) At the request of the Patent Office, the applicant shall state the prior art fully and truthfully to the best of his knowledge and
incorporate it in the description(subsection(3))

35) §42. (1) If the application obviously does 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Sections 34, 36, 37 and 38, the Examining Section shall request
the applicant to remedy the defects within a specified period.

35) §42. (3) The Examining Section shall reject the application if the defects referred to in subsection (1) are not remedied or the application is
maintained although obviously no patentable invention exists (subsection (2), items 1 to 3) or the requirements of the second sentence
of Section 16(1) are obviously not met (subsection (2), first sentence, item 4, second sentence).

선행문헌개시
(38%)

선행문헌개시
(47%)

선행문헌개시
(42%)

선행문헌비개시
(62%)

선행문헌비개시
(53%)

선행문헌비개시
(58%)

특허출원의 선행문헌개시율 특허등록의 선행문헌개시율 특허거절(29조1, 2항) 선행문헌개시율

그림4 ) 선행문헌 개시와 비개시간의 차이

(자료출처 : 일본경제산업성, 자료대상 : 1999년 출원된일본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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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려고하는발명의신규성및진보성등에대한판단할때
필요한것이다.  그러므로출원인에의해선행기술문헌정
보가 출원시 기재된다면, 심사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특허의심사의신속화를구현할수있을것이다.
또한출원인이직접자신의선행기술문헌정보를검토하

여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에 대한 특허성을 평가가능하여,
사전에 불필요한 출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필요한 출원의 방지로 인하여 장기간 적체되는 심사 의
뢰건을해소할수있고, 이는심사기간의단축효과로나타
날것이다.

다. 비용절감의 효과

출원인이 가지는 선행문헌을 출원시에 적극적으로 개시
하게 함으로서, 선행문헌에 의하여 불필요한 출원을 방지
할 수 있다.  이러한 불필요한 출원의 방지로 인하여 출원
인이 부담해야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수수료등을 절
감할수있는효과를나타낼것이다.  

Ⅲ. 결론

미국에서는발명을받고자하는자에게아주엄격하게정
보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일본과 독일에서는 미국의
정보개시의무제도보다는 다소 완화된 개시의무제도를 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선행문헌의 개시의무제도에
대응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에도본제도의도입여부에대
한고려및전략적대응방안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각국의개시의무제도에대한우리나라의전략적대응방
안에대해서모색하자면, 
첫째, 타국의 정보개시의무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센

터의 설립이다.  자국출원인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이해 및 관련소송을 지원해줄 수 있는 센
터의설립이필요하다.  현재일본에서는일본변리사회의
부속기관인국제활동센터가이를지원하고있다.
둘째, 미국의 정보 개시의무의 완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엄격한 정보개시진술서를 요구하고 있고, 특
히 비 어권국가에는 번역된 요약문의 제출등 상대적으로
불리한조항이있다.  이러한엄격한정보개시의무에대하
여 비 어권국가 특허청의 상호 동조를 통하여 미국의 정
보개시의무제도의 완화를 요구하여야할 것이다.  현재 일
본에서는 변리사회가 주도적으로 미국의 정보개시의무 제

도를완화시키고자활동하고있다.
셋째, 기계번역 제공서비스의 도입이다.  비 어권 인용

문헌자료를미국특허청에제출시중요부분을번역또는전
문번역이필요하므로, 이를수월하게할수있도록특허데
이터베이스 제공업체에서 기계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
안이다.  전문기계번역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번역이 이루
어질수있어정보개시의무를충실히이행할수있을것이
다.
넷째, 온라인 서류 접근시스템의 도입방안이다.  삼극특

허청과 한국특허청간의 온라인 서류접근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개시의무로 제출하여야하는 특허청의 인용문헌, 서치
리포트및거절이유통지에대한제출의무를면제하도록하
는것이다.

여러선진국특허청에서는이미의무화된본제도가특허
출원세계4위인우리나라에는아직까지도입되지않은제
도이다.  이제이러한제도의도입여부를고려해볼시점에
왔다고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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